
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[별지 제89호서식] <개정 2012.12.11>

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

대상자

성명 생년월일

주소 전화번호

부과내용

농업생산기반시설의 표지 점유

면적

(㎡)

부과기간
무단점용료

(예상)(원)
소재지 지목 지적(㎡)

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94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

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무단점용료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, 통지 내

용에 이의가 있거나 무단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     년    월    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

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,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

적 외 사용 승인신청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와의 사용협의를 통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

만약,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무단점용료를 부과고지하게 됨

을 알려 드립니다.

 붙임 : １.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

        ２.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 1부

 년        월        일

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직인

귀하

※ 무단점용료: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을 기준으로 

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날짜 계산한 금액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
